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안내 (제조업)

실시 대상

 대상업종(13개 업종)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증설·교체·개조·이설 [전기정격용량의 합: 100kW 이상]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대상설비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최대용량이 3톤 이상

   화학설비: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위험물질(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350℃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건조설비: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 50kW 이상(열원기준)

  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환기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49종): 배풍량 60㎥/min 이상[국소배기장치, 전체

환기설비]

  •  상기 유해물질(49종) 외 허가대상 유해물질(영 제88조)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안전보건규칙 별표12) 및 

분진작업(안전보건규칙 별표16): 배풍량 150㎥/min 이상[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설비]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출 시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안전보건공단 제출

컨설팅 수행절차

사전준비 보고서 작성·제출서류검토 현장점검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팀 

구성

  관할 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단 서류심사 시 대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검토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구분

 •  기계·건축물 도면 분석 및 설비 배치 
검토

 • 기계 및 설비 목록 파악

 •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

  현장심사 전 사업장 자체 점검

  공단 현장심사 시 대응

우리는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컨설팅기관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300 600 1,000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30 150 300

심사 및 확인 절차

결과통보(확인 15일 이내)

결과통보(접수 15일 이내)
적정·조건부 적정 적정·조건부 적정 보 고

통 보

보 고조치요청부적정

사업주 심  사 확  인
지방고용
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지사)

행정조치

해당 지자체

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안내

실시 대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실시 시기

최초 평가
 사업장 신설, 사업의 개시 등 최초 실시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 전체 작업]

정기 평가
 근골격계부담작업(총 11가지)을 하는 경우 실시

 최초평가 후 매 3년마다 실시[대상: 전체 작업]

수시 평가
(사유 발생 시)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량, 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절차

컨설팅 수행절차

사전준비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작업 

파악

현장점검

   컨설턴트 현장점검

 •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요인 파악

   유해요인 기본조사 실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실시

서류검토

  유해요인조사 컨설팅팀 구성

  유해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설문
조사 실시

요인조사 실시계획서 작성

보고서 작성·제출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분석 및 
평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 
제시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제출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NO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유해도 평가

개선 우선순위 결정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YES

개선

효과

평가

종 료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세부내용 벌  칙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8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는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컨설팅기관



위험성 평가
컨설팅 안내

위험성 평가 절차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   작

대상 선정 / 사전 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허용가능 여부

종   료

YES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평가대상
유해 · 위험요인현재 안전조치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평가

NO

실시 대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컨설팅 수행절차

사전준비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현장점검

  컨설턴트 현장점검

 •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

하여 위험성 결정

서류검토

  위험성평가 컨설팅팀 구성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을 

위한 서류검토

 •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 

수집

보고서 작성·제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 

제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제출

우리는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컨설팅기관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실시 시기

최초 평가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

수시 평가
(사유 발생 시)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 · 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상시 평가
 월: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 

 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상시평가 수행 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봄

 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정기 평가
최초평가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 

강릉

춘천

이천성남부천

안산

경기북부
서울동부

강원
경기서부

경기남부

충남서부

보령

대구서부

경남서부

경북북부

전북

목포

전남

통영

창원

김해

포항

경주

울산
경남동부

충북

충북북부

고양

중부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전국을 망라하는

양질의 종합안전컨설팅

지역본부

7개
지회

21개

군산

안동

제주 중앙회 지역본부 지회

61여 년간 쌓아온

안전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앙회 및 전국 1,300여명의

고급기술인력이

양질의 안전기술 서비스 제공

기 관 명 관 할 구 역 연 락 처

중앙회 안전컨설팅지원부 전 국 070-4276-8856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02) 869-7873~5

서울동부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중랑구) 02) 456-6644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전역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 051) 804-5454

울산지회 울산광역시 전역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052) 267-1500

창원지회

경남동부지회

경상남도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함안군) 055) 281-3936~7

055) 387-1343

055) 752-4030경남
서부

지회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남도 (거제시, 고성군, 통영시)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중구, 군위군),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055) 649-4031~2통영안전기술부

053) 710-3100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053) 359-2131대구서부지회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

단지 포함])
경북
북부

지회 054) 451-1221

안동안전기술부 054) 854-1020

포항
지회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포항시)

경상북도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054) 277-0163~5

경주안전기술부 054) 775-0096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전역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032) 363-3300

성남
지회 031) 777-9170~3

이천안전기술부 031) 637-9125~7

경기
북부

지회 경기도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강원도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일부, 화천군), 경기도(가평군 일부)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태백시, 평창군 일부)

031) 876-0281~3

고양안전기술부 031) 932-0281

강원

지회 033) 734-6201~2

춘천안전기술부 033) 255-6178~9

강릉안전기술부 033) 644-4601~2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 241-2206~7

안산지회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031) 402-3998

경기
서부

지회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안양시, 의왕시)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031) 382-9988

부천안전기술부 032) 611-1018~9

경기남부지회 경기도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031) 665-2416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역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062) 943-0156~8

전북
지회 전라북도 전역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전라북도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063) 212-4022~5

군산안전기술부 063) 471-4074~5

전남
지회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전라남도 (강진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061) 722-2801

목포안전기술부 061) 464-2200

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서귀포시, 제주시) 064) 753-8237~8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전역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세종특별자치시 042) 628-2160~2

충북지회 충청북도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043) 236-0395~8

충북북부지회 충청북도 (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043) 855-5171

충남북부지회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041) 522-4011~3

충남
서부

지회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청남도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041) 669-1480

보령안전기술부 041) 936-5550

※ 파란색 글씨는 사무실 소재지임. 

대한산업안전협회 기관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

충남북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경기도 (광주시 일부,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